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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

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 

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 

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 

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 

(법 제8조제5항)

인사 ·계약 등 청탁 직무관련 대가 수수

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

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 

공직자 등에게 「불법 인·허가, 

면허처리」 등 14가지 유형의 

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. 

(법 제5조제1항)

‘청탁금지법’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, 

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. 다만  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 차원에서  

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

정한 것입니다.

사교 · 의례 예외규정

음식물 
(식사, 다과, 주류,  

음료 등) 
3만원

선물 
(음식 이외 물품  

또는 유가증권 등)  
5만원

경조사비 
(축의금, 조의금,  

화환 등)  
10만원

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 임직원은 

「청탁금지법」*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

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등 수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  

이와 같은 사례 적발 시 법에 의거하여 제공자 역시  

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 

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

어떠한 금품, 사례 
또는 향응도  

받지 않습니다

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임직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 

직·간접적으로 목격하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족은 건강하게! 
일터는 청렴하게!


